
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9] <개정 2024. 7. 30.>
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․구조 및 설비의 기준(제33조관련)

1.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탱크(이하 Ⅰ,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
에서 “간이저장탱크”라 한다)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
기준에 적합한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가. 전용실의 구조는 별표 7 Ⅰ제1호 거목 및 너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

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구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
나.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는 별표 7 Ⅰ제1호 더목 및 러목의 규정에 의한 

옥내탱크저장소의 창 및 출입구의 기준에 적합할 것
다. 전용실의 바닥은 별표 7 Ⅰ제1호 머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

탱크전용실의 바닥의 구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
라. 전용실의 채광․조명․환기 및 배출의 설비는 별표 5 Ⅰ제14호의 규정에 의

한 옥내저장소의 채광․조명․환기 및 배출의 설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
2.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 이하로 하고, 

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3. 간이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“위험물 

간이탱크저장소”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
하여 해당 간이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.

4.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
시키되,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
두고,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.5m 
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.

5.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ℓ 이하이어야 한다.
6.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.2㎜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, 70

㎪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7.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탱

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
아니하다.

8. 간이저장탱크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밸브 없는 통기
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.

  가. 밸브 없는 통기관
    1) 통기관의 지름은 25㎜ 이상으로 할 것
    2)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, 그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.5m 이상으로 할 

것



    3) 통기관의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˚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
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
    4)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. 다만, 인화점 70℃ 이
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
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나.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
    1) 가목2) 및 4)의 기준에 적합할 것
    2) 별표 6 Ⅵ제7호나목1)의 기준에 적합할 것
9. 간이저장탱크에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

Ⅳ의 규정에 의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
